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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  E호조 전자결재시스템 증빙서류 관리 소홀

□ 관련규정 

 ￭ 「지방회계법」 제31조(지출의 절차),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33조

(지출 및 지급의 원칙) 및 제112조(증거서류 및 장부의 보존)에 따르면 재무관은 

자기 소관의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원에게 

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고,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 

법규에 의한 적법 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하며, 회계관계공무원은 

그 소관에 속하는 증거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해야 하며 비치·관리하여야 하는 

장부와 서식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력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. 이 경우 

회계관계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 훼손, 손실, 

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

□ 지적사항 

사례1> E호조 전자결재시스템 시행 후 다수의 지출 증빙서류가 누락

되었음에도 적법 여부 심사 없이 사무관리비를 집행

□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

❍ E호조 전자결재시스템 지출 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등 관련절차가

준수될 수 있도록 유의할 것


